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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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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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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93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연고자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돕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안 제5조~제7조)

 라.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사후관리,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생활보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 치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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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harbyeol@junggu.seoul.kr

   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생활보장과(예관동, 중구청)

   3) 팩스: 02-3396-873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생활보장과(전화: 02-3396-5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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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

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

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

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http://www.junggu.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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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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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57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    호

세계측지계
소 재 지

X(m) Y(m)

10898 552093.07 200175.02 방산동 91

10899 552094.91 200134.58 방산동 103-7

10900 552068.34 200126.31 방산동 103-6

10901 552040.32 200103.13 방산동 103-6

10902 552038.61 199997.69 주교동 271-12

10903 552034.23 199918.39 주교동 245-1

10904 552085.33 199918.27 주교동 245-1

10905 552159.42 199911.78 주교동 51-3

10906 552139.75 199830.86 주교동 51-3

10907 552056.55 199835.55 주교동 123-18

10908 551976.69 199842.51 주교동 187-1

10909 551976.79 199889.17 을지로4가 130-1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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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번    호

세계측지계
소 재 지

X(m) Y(m)

10910 551971.66 199926.68 주교동 245-1

10911 551919.13 199924.09 을지로4가 124-1

10912 551965.56 199820.91 을지로4가 130-8

10913 551965.41 199806.75 산림동 60-1

10914 552006.04 199804.29 주교동 150-1

10915 552040.42 199798.37 주교동 150-1

10916 552057.54 199760.59 산림동 60-1

10917 552078.19 199738.73 주교동 150-1

10918 552084.33 199716.16 주교동 150-1

10919 552085.70 199696.63 산림동 89-3

10920 552092.75 199679.24 산림동 82-3

10921 552114.30 199676.18 산림동 200-5

10922 552105.84 199601.80 산림동 200-7

10923 551811.54 199346.82 을지로3가 291-5

10924 551824.47 199363.02 을지로3가 291-5

10925 551827.67 199381.70 을지로3가 291-44

10926 551811.83 199414.46 을지로3가 291-29

10927 551809.32 199436.39 초동 9-4

10928 551837.79 199436.09 을지로3가 286-1

10929 551823.54 199470.70 을지로3가 286-1

10930 551801.68 199486.01 인현동1가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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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번    호

세계측지계
소 재 지

X(m) Y(m)

10931 551786.29 199522.65 인현동1가 38-10

10932 551825.04 199531.57 을지로3가 259-11

10933 551837.93 199541.73 인현동1가 38-10

10934 551822.66 199588.31 인현동1가 2-33

10935 551872.99 199584.16 을지로4가 267-1

10936 551873.67 199621.13 을지로4가 267-1

10937 551934.63 201119.04 신당동 202-5

10938 552007.41 201133.33 신당동 199-19

10939 552009.03 201217.60 신당동 204-101

10940 551995.65 201251.67 신당동 199-19

10941 551971.01 201262.51 신당동 199-19

10942 551965.19 201221.49 신당동 251-102

10943 551958.16 201174.62 신당동 251-102

10944 551897.12 201185.26 신당동 251-102

10945 551820.33 201193.63 신당동 251-102

10946 551805.25 201216.11 신당동 251-102

10947 551813.66 201248.00 흥인동 160

10948 551890.57 201231.97 흥인동 160

10949 551894.82 201278.01 흥인동 160

10950 551413.78 201271.00 신당동 304-684

10951 551341.29 201223.93 신당동 30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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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번    호

세계측지계
소 재 지

X(m) Y(m)

10952 551275.04 201176.45 신당동 304-684

10953 551292.19 201149.44 신당동 304-626

10954 551361.54 201196.25 신당동 304-416

10955 551408.49 201224.05 신당동 241-96

10956 551435.49 201234.96 신당동 241-97

10957 551451.98 201207.71 신당동 304-416

10958 551384.08 201162.24 신당동 304-416

10959 551403.38 201129.47 신당동 304-416

10960 551335.11 201083.56 신당동 304-624

10961 551356.11 201055.95 신당동 304-624

10962 551424.72 201101.20 신당동 304-4

10963 551493.03 201148.20 신당동 304-4

10964 551472.44 201172.54 신당동 304-4

10965 551521.60 201189.52 신당동 304-4

10966 551582.15 201212.30 신당동 304-4

10967 551672.56 201197.91 신당동 233-1

10968 551290.77 200095.00 묵정동 26-8

10969 551246.19 200091.68 묵정동 26-8

10970 551242.54 200118.50 묵정동 26-11

10971 551238.15 200163.23 묵정동 26-7

10972 551257.76 200160.65 묵정동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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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
번    호

세계측지계
소 재 지

X(m) Y(m)

10973 551255.07 200205.41 장충동2가 173-9

10974 551328.61 200210.76 장충동2가 173-9

10975 551333.02 200172.80 장충동2가 173-9

10976 551285.13 200168.20 묵정동 26-7

10977 551290.67 200125.64 묵정동 26-7

10978 551336.58 200129.10 장충동2가 173-9

10979 551339.27 200090.16 묵정동 26-8

10980 551401.78 200099.46 묵정동 26-8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  치  일 2023.7.27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비 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